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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대신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대신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대신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대신
휴가부여방법휴가부여방법휴가부여방법휴가부여방법

서설서설서설서설1.1.1.1.

매년 월 일 근로자의 날 은5 1 (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의
하여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월 일 근. 5 1 (
로자의 날 업무가 발생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합
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와 다른 휴가부여 방법이 있는 지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률관련법률관련법률관련법률2.2.2.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1)1)1)
월 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 에 의한 유급휴5 1
일로 한다.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2)2)2)2)

근로기준법 제 조 휴일근로기준법 제 조 휴일근로기준법 제 조 휴일근로기준법 제 조 휴일55555555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일에 평균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1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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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조 야간 연장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 조 야간 연장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 조 야간 연장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 조 야간 연장 및 휴일근로56565656
사용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
분의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0 .

근로기준법 제 조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 조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 조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 조 보상휴가제57575757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 조에 따른 연장근로56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
를 줄 수 있다.

관련 행정해석관련 행정해석관련 행정해석관련 행정해석3.3.3.3.

근로기준과근로기준과근로기준과근로기준과1) -829, 2004-02-191) -829, 2004-02-191) -829, 2004-02-191) -829, 2004-02-19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
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55
여야 한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임금근로시간정책팀임금근로시간정책팀임금근로시간정책팀2) -2363, 2007.07.132) -2363, 2007.07.132) -2363, 2007.07.132) -2363, 2007.07.13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57
합의에 따라 제 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56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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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
고 있는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 가산수당 포함 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 가산수당 포함 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 가산수당 포함 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 가산수당 포함 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 )( )( )( )
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임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임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임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임.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유급휴일이므로유급휴일이므로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가 부여 가능여부와 다른 가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가 부여 가능여부와 다른 가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가 부여 가능여부와 다른 가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가 부여 가능여부와 다른 가4.4.4.4.
능한 휴가부여방법능한 휴가부여방법능한 휴가부여방법능한 휴가부여방법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가 부여 가능여부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가 부여 가능여부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가 부여 가능여부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가 부여 가능여부1)1)1)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829, 04.2.19) 근로자의 날은 법률
로서 월 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5 1
할 수 없다 에 의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를 대체휴가 또는 연차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를 대체휴가 또는 연차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를 대체휴가 또는 연차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를 대체휴가 또는 연차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휴가로 대체하기 위
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조 유급휴가의 대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62 ( )
의거 특정한 근로 일에 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의 의. ,
무가 있는 특정한 근로 일 소정근로일 또는 평일 에 대해서만 대체가( )
가능한 것이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
휴일로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유급휴일이기 때문휴일로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유급휴일이기 때문휴일로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유급휴일이기 때문휴일로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유급휴일이기 때문
에 대체휴가 또는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에 대체휴가 또는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에 대체휴가 또는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에 대체휴가 또는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 4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 대신 다른 휴가부여방법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 대신 다른 휴가부여방법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 대신 다른 휴가부여방법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 대신 다른 휴가부여방법2)2)2)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노사( -2363, 2007.07.13)
간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 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
조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조57 ( ) 56

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사전에. 근로자 대표근로자 대표근로자 대표근로자 대표
와 서면합의에 의거 근로자의 날 오전 근무한 시간에 대해 다른 평일와 서면합의에 의거 근로자의 날 오전 근무한 시간에 대해 다른 평일와 서면합의에 의거 근로자의 날 오전 근무한 시간에 대해 다른 평일와 서면합의에 의거 근로자의 날 오전 근무한 시간에 대해 다른 평일
에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에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에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에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유급휴일인 근로자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유급휴일인 근로자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유급휴일인 근로자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유급휴일인 근로자....
의 날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다른 평일에 시간에 대해 를 가산의 날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다른 평일에 시간에 대해 를 가산의 날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다른 평일에 시간에 대해 를 가산의 날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다른 평일에 시간에 대해 를 가산4 4 50%4 4 50%4 4 50%4 4 50%
한 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한 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한 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한 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6 .6 .6 .6 .

결어결어결어결어5.5.5.5.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이를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조 보57 (
상휴가제 에 의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휴일근로한 시간의)

를 가산한 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순히50% .
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로 대체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1:1
가로 이를 대체할 수 없으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끝. .

2015. 4. 27
노무법인 두레


